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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인증사업본부

일부 조화 제품에서 환경 유해물질 검출
- 플라스틱사용저감등환경오염예방을위해조화사용에신중해야 -

 인테리어장식및화환ㆍ헌화등에많이사용하는조화는재활용이어렵고,대부분사용후소각ㆍ매립되나

환경내에오랫동안축적된다.

 이에한국소비자원이시중에유통ㆍ판매중인조화 20개제품을대상으로유해물질안전성을시험한결과,

일부조화제품에서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검출되어개선이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다이옥신등 POPs는자연분해되지않고동식물체내에축적되어생태계를위태롭게할수

있는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세계적으로 저감및근절을추진하는 물질
*스톡홀름협약 :유엔환경계획주도하에 POPs로부터인간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해채택된협약, POPs의제조·수출입·

사용금지또는제한,함유폐기물의친환경적인처리를통해단계적저감및근절을목적으로함(184개당사국,국내발효2017.4.).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최대 71배(3,250mg/kg ~ 106,000mg/kg)초과한단쇄염화파라핀이검출

* 인테리어용 10개,헌화용 4개,화환용 6개

 우리나라는「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

범위가 제품ㆍ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ㆍ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 *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정의및기준이없어소비자가실제사용하는제품에는적용하기어려운실정

* 단,이경우에도단쇄염화파라핀이혼합물중량기준 1%(10,000mg/kg)이상함유된것은잔류성오염물질로봄.

 유럽연합은모든완제품내단쇄염화파라핀함량을 1,500mg/kg이하로제한하고,완제품에서해당물질이

검출될경우적극적인리콜조치를취하고있다.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1)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ㆍ

감독강화, (2)단쇄염화파라핀의허용기준강화를요청할예정




